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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호2012-1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삼각보조점

점(3 ), 지적도근점 점(20 )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 ․

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10 .」

년 월 일2012 1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 )ｍ 위 도 경 도

명 칭 번 호 원점명 X( )ｍ Y( )ｍ X( )ｍ Y( )ｍ

보조
삼각점 보217 중부 273919.89 175968.75 374226.363 176041.182 5.72 35°57 55.0′ ″ 126°44 03.8′ ″ 미장동 476 11.10.25 토지정보과

“ 보218 “ 273662.04 175283.62 373968.498 175356.062 6.76 35°57 46.6′ ″ 126°43 36.4′ ″ 미장동 476 “ “

“ 보219 “ 273233.96 176067.27 373540.440 176139.713 7.82 35°57 32.8′ ″ 126°44 07.8′ ″ 미장동 476 “ “

지적
도근점 51797 “ 274282.73 175108.10 374589.179 175180.535 5.78 35°58 06.7′ ″ 126°43 29.4′ ″ 미장동 456-12 “ “

“ 51798 “ 274272.23 175262.38 374578.685 175334.809 5.56 35°58 06.4′ ″ 126°43 35.5′ ″ 미장동 56-28 “ “

“ 51799 “ 274128.53 175278.51 374434.988 175350.944 5.74 35°58 01.7′ ″ 126°43 36.2′ ″ 미장동 57-57 “ “

“ 51800 “ 274138.63 175495.51 374445.093 175567.944 5.54 35°58 02.1′ ″ 126°43 44.8′ ″ 미장동 481 “ “

“ 51801 “ 274187.84 175552.55 374494.300 175624.984 5.69 35°58 03.7′ ″ 126°43 47.1′ ″ 미장동 481 “ “

“ 51802 “ 274280.35 175480.71 374586.807 175553.141 5.62 35°58 06.7′ ″ 126°43 44.2′ ″ 미장동 476 “ “

“ 51803 “ 274365.16 175565.42 374671.620 175637.850 5.55 35°58 09.4′ ″ 126°43 47.6′ ″ 미장동 476 “ “

“ 51804 “ 274197.20 175716.69 374503.665 175789.122 5.55 35°58 04.0′ ″ 126°43 53.7′ ″ 미장동 476 “ “

“ 51805 “ 274048.54 175850.44 374355.002 175922.875 5.51 35°57 59.2′ ″ 126°43 59.0′ ″ 미장동 476 “ “

“ 51806 “ 273819.63 175866.30 374126.096 175938.743 5.52 35°57 51.7′ ″ 126°43 59.7′ ″ 미장동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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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표고
( )ｍ

위 도 경 도
명 칭 번 호 원점명 X( )ｍ Y( )ｍ X( )ｍ Y( )ｍ

지적
도근점

51807 중부 273781.40 175614.08 374087.863 175686.521 6.24 35°57 50.5′ ″ 126°43 49.6′ ″ 미장동 476 11.10.25 토지정보과

“ 51808 “ 273803.61 175424.02 374110.071 175496.457 6.34 35°57 51.2′ ″ 126°43 42.0′ ″ 미장동 476 “ “

“ 51809 “ 273878.92 175281.38 374185.377 175353.819 6.36 35°57 53.6′ ″ 126°43 36.3′ ″ 미장동 476 “ “

“ 51810 “ 273991.42 175279.54 374297.873 175351.977 6.30 35°57 57.3′ ″ 126°43 36.2′ ″ 미장동 476 “ “

“ 51811 “ 273781.74 175787.47 374088.206 175859.911 5.61 35°57 50.5′ ″ 126°43 56.5′ ″ 미장동 476 “ “

“ 51812 “ 273708.07 176156.44 374014.542 176228.875 5.90 35°57 48.2′ ″ 126°44 11.3′ ″ 미장동 476 “ “

“ 51813 “ 273582.12 176294.47 373888.599 176366.909 5.77 35°57 44.1′ ″ 126°44 16.8′ ″ 미장동 476 “ “

“ 51814 “ 273308.66 175591.83 373615.131 176024.273 5.18 35°57 35.2′ ″ 126°44 03.1′ ″ 미장동 476 “ “

“ 51815 “ 273281.69 175554.56 373588.159 175627.011 4.69 35°57 34.3′ ″ 126°43 47.3′ ″ 미장동 476 “ “

“ 51816 “ 273274.30 175230.64 373580.757 175303.086 4.92 35°57 34.0′ ″ 126°43 34.4′ ″ 미장동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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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토지이용규제30 , 25 3」 「

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8」 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년 월 일2012 1

1. 군산 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 )

㎡

㎡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실음생략 끝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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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군산시 고시 제 호2012-4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 「 ․

률 제 조제 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8 2 2 2」 「 」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2012 1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비고
명 칭 번 호 X( )ｍ Y( )ｍ

지적삼각
보조점 보46 280796.92 184883.00 나포면 옥곤리 433-9 19950526 폐기

〃 보47 281081.17 183543.38 나포면 주곡리 816-7 20040303 〃

지적도근점 799 274489.01 172694.89 나운동 744-6 19881202 〃

〃 4668 268117.85 168695.77 옥구읍 어은리 1789-1 18991230 〃

〃 50001 276180.70 187880.65 서수면 서수리 1247-3 20060323 〃

〃 50003 276220.50 188293.52 서수면 서수리 1422-8 20060.23 〃

〃 50004 276197.90 187702.46 임피면 읍내리 1-15 20061121 〃

〃 50006 276164.36 187306.27 임피면 읍내리 7-7 20061121 〃

〃 50008 276231.05 187013.21 임피면 읍내리 88-2 20061121 〃

〃 50011 276549.63 186873.38 임피면 축산리 533-2 19990506 〃

〃 50026 276055.75 186353.20 임피면 읍내리 733 20051031 〃

〃 50027 275973.51 186362.95 임피면 읍내리 733 19990506 〃

〃 50028 276002.26 186428.07 임피면 읍내리 265-2 19990506 〃

〃 50029 276014.00 185501.01 임피면 읍내리 274-3 20061121 〃

〃 50057 271699.61 182717.70 대야면 지경리 792 19990506 〃

〃 50058 271726.52 182803.34 대야면 지경리 777-38 19990506 〃

〃 50061 271862.25 182725.30 대야면 지경리 730-4 200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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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비고
명 칭 번 호 X( )ｍ Y( )ｍ

지적도근점 50109 274899.64 166405.54 소룡동 17 20010610 폐기

〃 50110 274796.01 166399.97 소룡동 17 20010610 〃

〃 50111 274621.84 166427.40 솔룡동 17 20010610 〃

〃 50142 276013.15 176116.83 경암동 629 20010731 〃

〃 50144 275883.93 175816.95 경암동 491-4 20010731 〃

〃 50145 275814.49 175665.93 경암동 491-4 20010731 〃

〃 50146 275730.37 175488.85 경암동 491-4 20010731 〃

〃 50147 274267.54 170823.51 산북동 3550 20010813 〃

〃 50148 275952.98 175062.82 중동 273-197 20071108 〃

〃 50165 274822.84 172332.77 나운동 753-8 20020619 〃

〃 50171 274722.94 172805.57 나운동 743-1 20020619 〃

〃 50173 274894.07 172567.52 나운동 732-5 20071108 〃

〃 50700 274304.24 172567.80 나운동 780-19 20071114 〃

〃 51605 273162.18 189781.53 임피면 월하리 822-2 20110214 〃

〃 51614 272561.25 189821.12 대야면 접산리 952 20110214 〃

〃 51616 272380.69 189648.35 대야면 접산리 954-2 20110214 〃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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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 」

주택법 제 조제 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 조에 따른 도시형2 4 3

생활주택의 군산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거공간의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2. 01. 16.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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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1 건물배치계획

m 건물내또는옥외공간에휴게공간 휴게시설등, 커뮤니티공간을계획할 것

실질적으로 동일건물 내 복합건축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복합건축을 지양,m

하고 단일용도로 계획할 것 권장( )

대지내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시설 설치 -m 가구당 대0.3 이상 권장( )

m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아래설치기준에따라일정장소에비치할것

화단형 : 하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설치하고상부에 자연화단 조성

상자형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물로 조성:

2 건물평면계획

복도 코아 홀은 가능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단 등은· · ,m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계단참 및 계단유효 폭은 이상1.2m 인 피난계단으로 할 것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1.8m 으로 할 것

주거부분 건축물의 층고는 이상2.8m 으로 계획

m 단위세대 평면도상 침대 옷장 신발장 등의 가구와 세탁실 주방 화장실에, , , ,

대한 시설 배치를 명확하게 표기

m 단위세대 계획에 있어 최소 면이상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서비스1

공간으로 활용할 것

m 화장실 주방 세탁실에급배기급배수배관 을위한공간확보할것, , (ADPD)․ ․

m 옥내 주차공간은 건축물의 구조와차량의회전반경 등을고려하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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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입면 디자인 계획( )

m 단지 원활한 일조 통풍 주거환경 개방감 확보 위해ㆍ ㆍ ㆍ 개동 입면길이1 50

미터이내이고 개층 호 조합이내로1 10 계획.

단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에는 적용 제외,

박스형의 획일적인 건축물에서m 벗어나 입체적 구성 등 다양한 입면 형태로

계획할 것

외장재는 내구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능한m 석재,

벽돌 목재,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

화재에취약하고도시미관상불리한드라이비트나복합판넬은지양할것

단 건물 일부에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

상층부는 가능한m 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2 할 것

건물 외관 색채는m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 재료가 지닌 색감 및,

소재감을 최대한 살려 주변과 조화되게 계획할 것

m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 기둥 처리 로 계획( )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은 그 용도 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 , ,

기능 등 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

도로사선 및 일조권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m 테라스 부분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처리 또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할 것

4 지붕 옥탑 및 조경 녹화 계획/ ( )

세장한 형태의 획일적 디자인 옥탑은 지양하고 단지의 특성 및 군산시,m

특성이미지을 살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적 디자인 창출 박공 모임( ,

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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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돌출 형 기계실 억제를 위하여 옥탑 엘리베이터실은 가급적 로Box No Tower

설치 옥상층에( 기계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설치)

m 평지붕 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우 옥상 녹화를 충분히 확보할 것주상복( 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의 전이층 활용)

조경은 영구 음지에 설치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경이 아닌 양지에 식재하고m

한 곳에 집중하여 설치토록 계획할 것

5 주차장 설치 계획

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주택법 기준 군산시ㆍ ㆍm

주차장 조례 기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기준을 따로 정함.

주차장 확보기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기준 마련/m

원룸형
전용면적

12-50㎡

전용면적합계

당 대60 1㎡

상업 준주거( -120 )ㆍ ㎡

세대당 대이상0.7

도시형생활주택기준과

세대당 대이상0.6

중많은대수적용

단지형
전용면적

이하85㎡

일반공동주택과

기준동일

세대당 대이상1

전용 이하( 60㎡

대이상- 0.7 )

좌동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다만 건축위원회. .m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6 기타사항

에어콘 실외기 환풍기 등은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m 집약화하여 배치

또는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릴 등 차폐시설을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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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도시가스 급배수관 등 각종 설비시설은 가급적 건물 내부나, ,m ․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세대 이상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 조 제 항100 5 1m

제 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승인이 가능함7 .

심의도면 작성시 주변 건물 현황도 건물배치 층수 용도 외장재료 등 와( , , , )m

현황 사진을 제출하고 인접지 건물의 창문 등 개구부 위치를 도면에 표기,

및 인접 주민에 대한 “사생활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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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12-7

주택법 제 조 같은법시행령 제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 , 15「 」

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 조9 16

제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6 .

2012. 01. 1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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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군산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C.C ) 「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98 102」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2012 1 6

사업시행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1. :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종 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1) : ( : )

명 칭 군산 조성공사 단계 숙박시설2) : C.C (6 :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3.

구 분 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 단계6 단계7

사업규모 대중제 홀27 대중제 홀9 회원제 홀18 대중제 홀18 대중제 홀9 숙박시설 부대시설

사업면적 1,571,961
㎡ 410,875㎡ 670,293㎡ 606,563㎡ 292,057㎡ 19,888㎡ 668,452㎡

사업기간
‘04.06.22.
～

‘06.02.28.

‘04.06.22.
～

‘06.08.31.

‘04.06.22.
～

‘07.01.31.

‘06.05.31.
～

‘08.01.31.

‘06.05.31.
～

‘09.12.31.

‘09.10.31
~ ’11.12.31

‘09.10.31
~ ’12.9.30

비 고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기 준공 금회준공 -

사업시행자4.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번지1) : 1741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레져산업 주 대표 강신석2) : (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5. : 2009. 10. 31 ~ 2011. 12. 31

관계도서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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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1. 전라북도고시 제 호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2011. 10. 28 2011-329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에 근거하여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된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안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법 제 조 및 동법시행29

령 제 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군61

산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 수령,

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 1. .

군 산 시 장

사업개요1.

• 사 업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조촌동 일원,

• 시 행 자 : 군산시장

• 시행면적 : 864,295㎡

공람기간2.

일간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2012. 1. 4 ~ 1. 18 (14 - )•

공람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은 시까지: 09 : 00 ~ 18 : 00 ( 14 )•

의견서 우편 접수 시 공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

공람내용3.

환지계획 수립기준•

토지 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 내용•

실시계획인가 도면•

환지계획 관련 도서•

공람장소4.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사무실•

주소 군산시 미장동 번지 삼성 쉐르빌아파트 뒤: 53-14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450-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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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12-23

보 상 협 의 공 고 안(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에 편「 」

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제 항 및 제4 8 1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고를 합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위탁 수행 기관 한국감정원( ) :○

사업의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무녀도리선유도리장자도리 일원:○ ․ ․ ․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일간: 15○

협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김제지사 층: 183-1 KT 2○

한국감정원 김제보상사무소( 063-545-9205~9)☎

협의방법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 ,○

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2○「 」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 으로 소유권이전, ( )國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 은행계좌입금 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 ) . ,

리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 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 , , , )

능합니다.

공시송달내역■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협의증서 부 등기촉탁승낙서 부 보상금청구서 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토지2 , 1 , 1 , 1 ,○

임야 대장 분할 전후 지번 각 부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손실보상협의용 각 부 주민( ) ( ) 1 , ( ) 1 ,․ ․

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감도장( )2 , ,

2012. 01. .

군 산 시 장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 지목

편입면적
(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78-9
(178-5) 임야 343*1/3 김수자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03

2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41-1
(441) 전 37 박경숙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41

3 토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56-62
산( 56-10) 임야 1,328*4/104 김용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동

2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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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구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 조 및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 조에 의거 주민투표9 5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를 아래

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서명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명215,168 명19,561

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 총19 , (

무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50-4238, FAX 450-4345)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주민수

[201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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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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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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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

읍 면 동 청구권자

가 계 16,998 0 16,998 3,400
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나 계 27,616 5 27,621 5,525
선거구 해신동 3

소룡동 1
미성동

다 19,949 0 19,949 3,990
선거구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라 26,389 6 26,395 5,279
선거구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4
개정동 1 2,931

마 24,748 60 24,808 4,962
선거구 월명동 33

삼학동 8 6,580
신풍동 3 7,188
중앙동 16 3,787

바 6 7,670
선거구 흥남동 4

수송동 2

사
33,745 7 33,752 6,751

나운 동 5
나운 동 2

아 27,030 4 27,034 5,407
선거구 나운 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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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및개폐청구를위한주민총수및연서주민수공표

지방자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15 11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2

하여 우리시 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19

니다.

2012. 1. .

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19□

구 분 세이상 주민 총수19 연서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명215,085 명4,302

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19 ,

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 총무과 에게 문의( 450-4238, FAX 450-4345)☎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군산시 시청로 조촌동: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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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19

구 분

선거권이 없는

자

주민

총수 연 서

주민수
비

고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계

옥구읍 3,391 3,372

옥산면 2,548 2,533

회현면 3,201 3,194

임피면 2,931 2,921

서수면 2,810 2,803

대야면 5,554 5,531

개정면 3,357 3,345

성산면 2,969 2,959

나포면 2,411 2,399

옥도면 3,773 3,752

옥서면 4,182 4,166

해신동 2,899 3 2,886

월명동 7,302 33 7,263

삼학동 6,621 8 6,590

신풍동 7,222 3 7,192

중앙동 3,820 16 3,790

흥남동 9,303 4 9,263

조촌동 10,848 1 10,804

경암동 7,136 7,090

구암동 5,599 4 5,588

개정동 2,945 1 2,931

수송동 29,196 2 29,116

나운 동 13,450 5 13,398

나운 동 20,456 2 20,387

나운 동 27,127 4 27,047

소룡동 14,747 1 14,655

미성동 10,174 1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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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12-56

도로명 변경 원주곡길 주민의견 수렴 공고( )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7 3『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명을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12 ~ 1. 25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일간1. : 2012. 1. 12 ~ 1. 25 (14 )

대 상2. : 도로명변경 원주곡길 뜰아름 길( -> 1 )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붙임 참조3. :

도로의 길이 붙임 참조4. :

도로명 및 부여사유 붙임 참조5. :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가 기 간 일간. : 2012. 1. 12 ~ 1. 25 (14 )

나 방 법 서면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제출. : ( , )

다 서 식.

연번 도로명 의 견 제 출 사 유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예시)1 뜰아름 길1 　 홍길동 010-XXX

도로명 변경 절차7.

가 공고된 도로명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수렴 제출된 의견 군산시 도로명. →

주소 위원회 상정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확정 도로명 고시→ →

기타8.

가 중심선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 : ( 450-6083)☎

붙 임 도로명 변경조서 부 별도열람1. 1 ( ).

도로명 변경도면 부 별도열람 끝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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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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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회계변경

회계변경


